

공중보건부 공고
화장품 라벨에 대한 의견 요청에 관하여
[bookmark: _Hlk184119004]불기 2563년(서기 2020년)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5조 1항, 제6조(14) 및 제24조 2항에 따른 권한에 따라, 공중보건부 장관은 화장품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조 화장품 라벨에 대한 심의 및 의견을 화장품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본 공고에 첨부된 양식 C.K. 1의 신청서와 서류 및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본 공고에 따른 신청서는 공중보건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인은 화장품 수수료에 관한 공중보건부 규정에서 정한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고인이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식 C.K. 1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 또는 증거 목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검토가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서 및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며, 두 번째 단락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신청서와 증빙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은 화장품 수수료에 관한 공중보건부 규정의 제24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인이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청을 수락하여 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서 또는 증빙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고인에게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확하고 완전한 경우, 두 번째 단락에 따라 진행한다.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다.
제5조 본 공고는 정부 공보에 공고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불기 2563년(서기 2020년) 1월 31일 공고
아누틴 찬비라쿨
공중보건부 장관




40 페이지
제137권, 특별편 80D	정부 공보	불기 2563년(서기 2020년) 4월 7일




양식 번호 1
	
	접수증 번호……………………………………….
일자……………………………………………………
수신인…………………………………………………
(공무원용)



화장품 라벨에 대한 의견 요청

___________________에서 작성
날짜 _______월 ________ 불기 _____
본인(기업/회사/매장/사람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유자/공식 대리인 이름 Mr./Mrs./Mis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번지, 소로/골목 ____________ 도로 ______________________ 소지구/지구 ________________ 소구역/구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화장품 위원회에 화장품 라벨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공해줄 것은 요청합니다.
1. 상호			 화장품명								
등록번호											.
2. 본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증빙 서류를 첨부한다.
□ 개인:	주민등록증
위임장(있는 경우) 1부
□ 법인:	위임장 1부
□ 텍스트, 라벨 및 사본, 17개 세트
□ 제품에 함유된 각 물질의 양과 기능을 보여주는 일련의 성분 공식
□ 데이터 파일이 포함된 관련 참조 문서(있는 경우), 5세트
□ 라벨에 적힌 내용을 상대하는 문서, 번호 ............ 페이지
[bookmark: _GoBack]□ 기타			

서명.................................................신청인
(……………………………………………………)

